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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rviewed 11 counselors who has been working less than 3 years at a regional child protective
service center from June to September 2017 to understand their work experiences, and analyzed the interview
contents using the Colaizzi method, one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s. All of the counselors were college
graduate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had the first-grade social worker license. The study found 74 state-
ments, 31 theme clusters, and 7 categories such as ‘prior to joining, I was confident in counseling for abused
children’, ‘I am overexposed to all abuses’, ‘I live in tension’, ‘people around me are uncooperative’, ‘my
personal life is tangled with life as counselor’, ‘my past, present and future are shaking’, and ‘I try to breathe
under the wate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policy plans on how to support 
counselors work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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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에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

하고, 2005년에는 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공적 개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14년에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

동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일부

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서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함

께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도화하였다. 

제도적 개선은 아동학대 신고율의 증가와 개입 기관

의 확대를 가져왔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은 전

년 대비 8%, 2016년에는 전년대비 54.5% 상승1)하였고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 2017), 아동학대 

문제 개입 및 예방사업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

대 관련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

문기관도 2011년 46개소(Central Child Protective 

+ Corresponding author: Hye-Sun Kim, Tel. +82-33-540-3352, e-mail. welcom-kim@kangwon.ac.kr

1)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9,672건으로 2015년 19,203건에 비해 

64.7%가 증가했다(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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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2012)에서 2018년 7월 현재 62개소로 확대되

었다(www.korea1391.go.kr). 

하지만 아동학대 개입이라는 민감한 업무와 아동학

대 신고접수의 급증에 비해 담당 기관의 수와 상담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

사하고 있는 상담원은 총 715명으로 1인당 담당사례는 

평균 54건이며, 이는 미국 아동복지연맹의 1인당 12건

보다 4배 이상의 수치이다(www.thesegye.com/news). 

또한 아동학대 예방이나 사후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2018년 국가예산은 전체 예산의 0.006%인 245억으로, 

이 예산의 대부분이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다(Kang, 2018). 

상담원의 한계치를 넘는 사례 수와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상황 등은 24시간 긴급전화(Hot Line) 신고접수에 

대응해야 하고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며 서비스 전달

(www.korea1391.go.kr) 과 사례관리를 실시해야만 

하는 쉴 틈 없는 기본 업무와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

는 피해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가족 및 학대행위자의 거

부적이고 적대적인 감정과 폭력까지(Ko, 2010; Kim, 

2012) 엎친 데 덮친 식이다. 게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적절한 사회적 보호 및 안전장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슈퍼비전도 미약하여(Ko, 

2010) 소진(Lee, 2002; Kong, 2004; Shin, 2004; 

Yoon & Park, 2004; Shin, 2007; Ko, 2010)과 2차적 

외상스트레스(Kim, 2002; Ko, 2008; Kim & Choi, 

2012)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

담원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Kang & Kim, 

2006). 그들은 자신을 변화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피해

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을 대면해야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Shin, 200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들

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 Ko(2010)은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통

해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소진 의미를 파악했고, Kim 

& Choi(2012)는 해석학적 현상학방법으로 아동보호전

문기관 퇴직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의미를 탐

색했으며, Um & Jang(2014)은 근거이론을 토대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이차

외상스트레스 대처과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에 대한 심

층이해의 연속선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경력이 3

년 이하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의 의미를 탐색

해보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3년 이하로 한정짓는 

이유는 스트레스 수준이 동일할 경우 연령 및 경력단계

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상이한데(Ivancevich & 

Matteson, 1987), 아동복지분야에서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의 경우 64%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등 다른 

연령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Lawton 

& Magareli,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적 인식을 설명할 

때 유용한 현상학적 방법 중 하나인 꼴라쥐(Cola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 

근무경력 3년 이하의 업무 경험을 탐색해보고 그 의미

를 발견해봄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피해

아동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

행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 12조에서는 아동학대범

죄가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

죄행위를 제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격리, 피해아

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

관으로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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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학대행위자에게 사법경찰관

이 긴급임시조치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 16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하도

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

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하지만 피해아동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개입하기 어려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

을 갖춘 경찰과 협력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Kim, 2016: 121). 또한 아동을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

는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절하되

고 있고, 전국에 가정법원이 6곳 밖에 없어서 피해아동

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 따라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아동에게 개입할 수 없으

며, 관련 사법부의 전문가 견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

담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법원에 의뢰된 사건이 기각

되거나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Huh & Koh, 2015: 16). 또한 아동보호체계와 관

련하여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기관간 협력체

계가 부족하여(Cho, et. al., 2017; 284, 286) 많은 아

동들이 재학대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시설로 옮겨질 경우 시설에서 성장하거나

(Park, 2014: 242) 부모가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로 가

는 등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Huh & 

Koh, 2015 : 1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

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

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

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

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2개소로, 

서울 10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3개소, 광

주 2개소, 대전 1개소, 울산 2개소, 경기 12개소, 강원 

4개소, 충북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

소, 경북 4개소, 경남 3개소, 제주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www.korea1391.go.kr).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사회복

지 및 아동복지, 심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인력으

로 위탁법인의 입사절차를 거쳐 중앙 및 지방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24시

간 대기상태에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를 통해 아동 및 부모, 가족, 주변 사람들, 가해자를 직

접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치료 및 상담, 법

률, 보호 서비스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Ko, 2010: 9).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피해아동의 연령이 만 7

세 이상이 62.3%이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53.1%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 2017)2)로, 아동

과 가족에 대한 개입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핵심구성원이자 아

동보호를 담당하는 상담원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이 문제이다. 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턱없

이 부족하고 사법경찰과 동행이나 사후관리의 어려움

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이다(Park, 

2014:242). 내적으로, 24시간 대기 근무에 대한 긴장

상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와 서비스, 모든 상담내용

을 Data Base에 입력해야하는 작업, 교육홍보 및 모금

사업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에 놓여 있다. 또한 아

동학대 판정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상

담원 개인이 직면하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는 대상자들

2) 피해아동 중 13세-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6%,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9.2%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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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협적인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다(Ko, 2010). 

이로 인해 직접적인 외상보다는 간접적으로 외상을 

경험하며 인지구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Kim, 

2012). Shin(2007)은 상담원의 60.4%가 2차적 외상스

트레스인 공감피로를 느끼고 있고, Ko(2008)은 56.5%

가 PTSD 수준이지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

움을 받는 경우는 겨우 5%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Ko(2010)의 연구에서는 막막함-과중, 바라봄-반추, 

강해짐-성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성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상에서 헤매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린 나’, ‘남아있기 위해 

안간힘으로 발버둥치고’,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 있는’, 
‘남과 같은 어색한 세상 속에 발을 내딛고’(Kim & 

Choi, 2012)라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현존한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으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의미의 ‘고통 속에서 줄탁을 통해 나아가기’로, 상담원 

스스로 반추 및 통찰을 통해 자기관리를 하고 가족과 

기관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지체계가 연결되

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Um & Jang, 2014).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한지 3

년 이하의 상담원으로, <Table 1>과 같이 모두 11명이

다. 참여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모두 사회

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졸학력의 3명의 여성

과 8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경력은 3년이 2명, 2년

은 5명, 1년 2명, 1년 이하는 2명이었다. 그 외의 정보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작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Case Sex Age Career degree Social Worker 

case 1 F 25 2year bachelor grade 1

case 2 F 27 3year bachelor grade 1

case 3 F 28 3year bachelor grade 1

case 4 M 28 2year bachelor grade 1

case 5 M 33 2year bachelor grade 1

case 6 M 28 1year bachelor grade 1

case 7 F 26 0.8year bachelor grade 1

case 8 F 27 1year bachelor grade 1

case 9 F 26 2year bachelor grade 1

case10 F 26 2year bachelor grade 1

case11 F 25 1.1year bachelor grad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에서 9월까

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3년 이하의 상담원

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 면담

을 실시하였다.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면담은 사전에 질

적연구방법을 학습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공

동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주제에 대한 선

입관을 먼저 토의하여 이해를 함께 했다. 면담시 가정

과 편견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판단중지를 시작했다. 

평균 2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30분에

서 1시간이 걸렸으며, 편안한 환경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상담실을 이용하였다. 면담과정 중에 

매순간마다 옹호하는 역할을 함께 하면서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

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

두로 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녹취록으로 

만든 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특징보다는 

전체 참여자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는 Colazzi(1978)

의 분석방법에 기초를 두고, 다음의 6단계의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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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Theme Clusters

Prior to joining, I was confident 
in counseling for abused child 

1) The world looked peaceful and good
2) It seemed easy to consult an abused child

I overexposed to all abuses

1) Being surprised at the scene of unorthodox abuse
2) Dealing with aggressive parents
3) Standing in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4) Feeling abuse all over
5) Being scared of going to abuse scene

I live in tension

1) Being hard for receiving statements from an abused child
2) Being terribly afraid of damaging an abused child’s statements 
3) Losing the purpose of work by an abused child’s changing statements and child abuser’s protest 
4) Being keenly nervous even the phone ringing at the workplace
5) Being stressed by new cases every time
6) Being unconfirmed in intervention
7) Being on the scene without a hitch
8) Heavy workload is endless

The people around me are 
uncooperative

1) The abused child overturns the statement
2) The child abuser has the brazen-faced
3) Civil complaints are followed
4) Hearing bitter voices from the agencies concerned

My life and the life of the 
counselor are tangled

1) Work and routine are not separated 
2) Reacting sensitively
3) Getting helpless
4) Being not free in his/her dreams

My past, present, future are 
shaking

1) Remembered the abuse having received in the past
2) Wearing a mask and live the present
3) Losing confidence in dreaming of better futures on marriage and parenting

I try to breathe under the water

1) Getting out of the jurisdiction on holidays
2) Enjoying leisure activities
3) Speaking openly to my acquaintance
4) Trying to find a reward

Table 2. Work experience of Child Protective Service Counselors under 3 years

제 1단계는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면담 내용

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고 의미있는 내용을 표시했고, 

제 2단계는 면담내용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

와 문장을 추출했으며, 제 3단계는 2단계에서 추출된 

말이나 문장을 연구자가 직관과 분석기술을 통해 의미

를 구성하였다. 제 4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진술과 재구

성한 진술에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진술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고, 

제 5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묶음, 범주로 

조직화했으며, 6단계에서는 주제를 지금까지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

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n & Guba(1985)의 

제시에 근거해서 연구참여자들과 관련 직원들에게 연

구결과를 알려 일치성을 확인하고, 질적논문을 쓴 사회

복지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결과의 지지를 높였다.

Ⅳ. 연구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상담

원의 업무수행 경험에 대한 원자료를 연구자가 여러 차

례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주제 74개를 추출했고, 

<Table 2>와 같이 31개의 주제묶음과 7개의 범주로 확

인되었다. 

범주 1. 근무 전에 아동보호에 자신이 있었음

주제묶음 1) 세상은 평화롭고 좋게 보였다

참여자들은 입사하기 전에는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

로웠으며, 아이들은 예쁘게만 보였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 까지는 세상이 조용한 곳 인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 일을 하기 전에는 

세상이 평화롭고 아이들이 예쁘기만 했는데.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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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묶음 2) 학대아동 상담에 자신감이 있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과 상

담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case 8)

범주 2. 모든 학대에 노출됨 

주제묶음 1) 비상식적인 학대 현장에 놀라다

참여자들은 학대피해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만나면

서 상식적이지 않고 충격적인 학대상황에 놀라움과 분

노를 느꼈다. 

행위자는 아동이 늦은 밤까지 잠 안 재우고 공부시키

고 기합도 주고 때리기도 했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애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심하지

는 않았지만 멍이 든 사진이나 상처가 난 사진을 직접 

봤을 때 그 상황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

던 것 같아요. (case 5)

사례를 들었을 때 피해내용에 대한 충격과 그것에 대

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그래?’ 하면

서 놀라움, 분노가 생겨요. (case 6)

주제묶음 2) 적대적인 부모를 상대하다

참여자들은 현장조사 중 피해아동의 분리과정에서 

적대적인 가해 부모로부터 폭행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신변의 위협

을 느끼며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아버님이 상담하시다가 흥분하셔서 아동이 방안에 

있었는데 문을 부셔버리려고 하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따라 들어와서 아버

님을 제지했는데 이때 아버님이 경찰 목을 졸랐어요. 

그 형사님 옷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case 2)

학대행위자들은 본 기관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흥분한 학대행위자에겐 

아예 상담조차 진행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case 10)

주제묶음 3) 욕설과 폭력 앞에 서 있다

참여자들은 가해 부모들이 물건을 던지고 칼을 휘두

르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고 고소와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

으며 미혼인 상담원들을 무시하는 말들과 신변의 위협

으로 인해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아동과 친모 분리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입소시키

는 과정에서 친모는 본 기관이 아동을 뺏어간다고 생각

하고 제게 선풍기를 던지시고 칼로 위협을 하셨습니다. 

(case 2)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셨어요. 그냥 욕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욕을 했어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가시나야, 씨발, 시팔년아” 이런 거였고 술 드

시면 무조건 전화하셔서 “너 찾아 갈 거다, 주소 말해

라, 가만 안 둘 거다” 등 계속 협박하셨어요. (case 3)

주제묶음 4) 아동의 학대가 온몸으로 느껴지다

참여자들은 아동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의 감정에 빨려 들어가 마치 자신이 그 아동이 된 것같

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며 성학대의 경우 질문을 하는 

내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부치는 등 자신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그 말

을 들으면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

가 많고 아동의 감정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피해아동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case 5)

성학대 정황을 말하게 하는 제 역할이 힘에 겨울 때가 

있고 성학대 상황을 아동으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 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아동의 상황을 반복적

으로 직접 진술 하는 것이 거의 1달 동안 반복되니 나중에

는 저 또한 아동이 된 것처럼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워져

요... 부정적인 얘기를 반복 한다 는 것이 힘들고 자연스럽

게 주름살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case 2)

주제묶음 5) 현장 가기 전부터 무섭다

참여자들은 현장조사를 가기 전부터 가해 부모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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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협박들로 인해 현장을 나가기 전부터 폭행을 당할

까, 칼에 찔리지 않을까 가슴이 뛰고 안절부절했다. 

폭력적인 행위자를 만날 때 거부감이 들고 무서워요. 

… 현장조사에 나가서 행위자가 어떤 것을 들기만 해도 

무섭고 경찰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례담당자

로써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을 말리면서 저 역시 무서움

을 느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자꾸 쌓이다보니 현장에 

가기 전에는 항상 부담감이 큽니다. … 가슴이 뛰고 몸이 

움츠려들어요. … 가슴이 뛰고 안절부절 되고 무서워요. 

(case 2)

범주 3. 긴장감 속에 삶

주제묶음 1) 상처받은 아동에게서 진술받기가 어렵다

참여자들은 학대로 인해 너덜너덜 상처받은 아동들

의 마음을 다독이며 학대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이 망각되거나 번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최대한 공감하면

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졌다.

학대피해아동이 학대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아

동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보듬어주어야 하는데요, 아

동은 학대상황을 한 번 진술하면 그 다음엔 또 말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생길수가 있어

요. 그럴 때 아동의 마음을 다시 보듬고 설득하여 진실

을 말하게 하는 것에 힘이 들고 저 또한 기억이 망각될 

수 있는 것이 힘든 거죠. (case 2)

아보전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에서 반복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아보전은 아동에게 이

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죠. 학대상황에 대해 반복 진술하

는 것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case 10)

주제묶음 2) 아동진술의 신뢰성이 훼손될까 전전긍긍하다

참여자들은 학대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지치고 힘이 들어 진실의 객관성을 잃거나 아동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자신의 조사가 잘하고 있는지, 유도질문을 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보는 등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스러워했다.

제가 아동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아

동학대사건이 원가정 모니터링으로 처리될 수 도 있고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돼서 힘들죠. (case 2)

라포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조사를 하

고 오면 ‘내가 과연 조사를 잘 한 건가?’, ‘내가 답답해

서 무의식적으로 유도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

각이 들어요. … 상담원도 지치고 아동도 지쳤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유도질문 없이 아이의 깨끗한 답변을 받

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case 6)

주제묶음 3) 아동진술의 번복과 부모의 항의로 일의 

목적을 잃다 

참여자들은 아동의 진술번복이나 태도 변화로 인해 

그동안 힘들게 진행했던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게 끝나

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부모의 거친 항의 등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대피해아동 어머님이 기관에 수시로 항의 전화를 

하셔서 “아동이 거짓말한 것을 너희가 이렇게까지 부풀

린 거 아니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관찰관, 법원

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셨죠. 

저희 기관은 진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며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했고요. 결국 아동이 진술번복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뒤엎어졌는데 이때 친모가 한 얘기

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느껴지시나요? 이 법적책

임감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ase 1)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무조건 개입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

를 취해줄 수 없었고 계속해서 부모의 항의전화를 응대

하느라 정말 힘들었죠. 이때 느낀 감정은 허무하고 일

을 하는 목적성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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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묶음 4) 전화벨 소리조차 예민해지다

참여자들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욕설에 대한 당

혹감과 대처해야 한다는 걱정, 현장을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담당사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긴장감 등으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 

예민해져갔다.

전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사무실에서 누가 오랫동

안 전화를 하고 있으면 신고 같아서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case 2)

일단 전화가 오면 내가 담당한 사례관련해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내 사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예민해져요. (case 4)

주제묶음 5) 매번 새로운 사건에 스트레스를 받다

참여자는 매번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늘 긴장

감 속에 살고 스트레스가 배가 됨을 경험했다. 

일 년 넘게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매번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고, 더 큰 사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사 후부

터 지금까지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트라우

마인 것 같아요. … 항상 긴장해서 사니까 스트레스가 

더 배가되는 것 같아요. (case 1)

주제묶음 6) 개입의 방향성에 확신이 없다

참여자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

안 본인들이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

과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혼

란스러워했으며, 한 사례에 집중하면 다른 사례에 소홀

해지는 현실과 일이 밀리는 과정에서 원하는 만큼 사례

에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많다 그리고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변화 될 수 있는데 덜 변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case 5)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걱정과 ‘내가 이렇게 사례관리 

하는 게 맞나?’ 내 사례관리의 방향성이 올바른지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일은 좋은데 방법적인 면에서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case 6)

주제묶음 7) 시도 때도 없이 현장을 나가야 한다

참여자들은 매번 새로운 사건과 퇴근 후나 주말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숨을 쉴 틈이 없는 바쁜 나날로 긴장감

을 내려놓을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당직인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혹은 주말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나가야하는데 현장에 대한 부담

감도 있고 주말이나 퇴근 후엔 쉬고 싶은데 현장을 나가

야 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죠. (case 3)

당직자의 경우 18시에 퇴근을 하면 여느 직장인처럼 집

에 쉬는 것이 아니라 기관 핸드폰으로 착신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벽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A시, C시, 

D시, E시 어디든 가야하기 때문에 당직인 경우에 불을 

켜고 자는 경우도 많고 잠에 깊게 들지 못합니다.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연휴 당직이나 주말

당직, 사실 모든 당직이 심적으로 힘이 들지요. (case 5)

주제묶음 8) 업무량이 끝이 없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례와 행정업무가 

많아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 속상해 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

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상담원들이 너무 많은 사례를 맡으니 너무 지치고 집

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죠. (case 5)

응급조치하고 싶은데 보내야하는 서류가 10개 정도 

생겨버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응급조치다 하면 행정서류

가 자꾸 생각나서 응급조치를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case 2)

범주 4. 주변관계자들이 무정함

주제묶음 1) 피해아동이 진술을 번복하다

시간과 정성을 드려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으려 애를 

썼는데, 진술을 반복하고 심지어 거짓이었다는 말까지 

듣자 아동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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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쏟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끝

나버리니까. 그리고 진술번복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동이 다 뻥이었으니까 나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놀아

났다는 기분도 들었고 충격이 좀 컸어요. (case 1)

주제묶음 2) 가해부모는 적반하장이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진행하려 하고 가해부모는 보호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 하고, 서로 힘겹게 줄다리

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당하게 모든 책임을 상

담원에게 돌리는 가해부모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으로 인한 상담을 진행해

야 됐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주체적으로 받아야할 행위

자는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우리는 상

담진행을 위해 쫓아다녀야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상담 시작 시기가 늦춰졌죠. 이 어머님은 나중에서야 

“왜 빨리 상담 시작안하냐, 너희가 시작 늦게 했으니까 

못 하겠다, 내 시간에 맞춰라.”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치료사 

선생님들도 시달리시고 전화로 어머님의 민원에 대응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case 3).

주제묶음 3) 민원이 지루하게 이어지다

참여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자가 신고 후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해 심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매뉴얼대로 진행했음에도 아동학대가 아닌 상황이

었는데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이 사건은 종결

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ase 7)

이제는 학대 피해아동을 대면하고, 학대받는 아동들

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받는 스트레스보다... 마음에 들

지 않아서 민원을 넣는 아동학대신고자로 인해 받는 스

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case 1)

 

주제묶음 4) 관련기관들로부터 쓴 소리만 듣다

참여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

한 사회적,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관의업

무가 아니어도 개입해달고 요청을 받거나, 상황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늦다는 비난을 받는 등 여러 기관

의 기대와 비난에 속상하고 당혹스러워 했다.

기관 내부적으로나 아이양육을 맡고 있는 시설에서

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 하시니까. 시설 분들

은 “우리가 아이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시고, “문제성

향이 많아서 양육하기 힘들다”고 하시기도 하고, 행위

자분들은 “너희가 관리해서 애가 나빠졌다.” 라고 하시

거나 내부적으로도 가출한 아이를 찾아오는 것은 경찰

이 할 일인데 그 선을 안 지켜 주시고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슈퍼비전도 지치기도 해요. (case 1)

아보전도 공적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공적기관에

서 오케이 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이 더디다’는 평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case 9)

범주 5. 내 삶과 상담원의 삶이 엉킴

주제묶음 1) 업무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다

참여자들은 퇴근 후에도 업무의 연장처럼 사례가 머

릿속에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하는 순간에

도 죄책감을 느끼는 등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무너짐을 

경험했다.

퇴근 후에는 고민을 그만하고 싶은데 퇴근 후뿐만 아

니라 잠자려고 눈을 감아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

고 있으니까 삶과 분리되지 않고 있는 거죠. (case 2)

업무와 일상생활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문득 

‘아, A 아동 지금 밥 먹었나, 굶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어도 되나’ 란 죄책감 아닌 죄책

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case 8)

주제묶음 2) 예민하게 반응하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주변 사

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학대행위자와 겹쳐 보이거나 가

해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기관의 전화벨 소리와 일치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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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해졌다.

학대 가해자 어머니가 빨간색을 좋아하셔서, 빨간 색 

안경에 빨간 색 치마를 주로 입으셨는데 빨간색 안경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case 2)

당직 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도 주변에서 똑같은 벨소

리가 울리면 심장이 내려앉아요. 제 남자친구도 그 벨

소리였는데 당장 바꾸라고 했어요. 너무 싫어서. 몸으

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 음이 들리면 당직전화를 안 

갖고 있는데도 심장이 내려앉는다거나 한숨이 나온다

거나 그래요. (case 3)

주제묶음 3) 점점 무기력해지다

참여자들은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한 가

정을 만들고 주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은 가정을 보며 

역할의 한계를 느끼고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울적

해지며 긴장 속에 살아가는 현실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

중되어 일상생활과 업무에 무기력해지기도 했다. 

초반에는 아동이 심각하게 맞은 걸 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 것들

도 많이 힘들어요. (case 2)

늘 긴장감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

레스가 가중되니 무기력으로 오더라고요. … 지금 저희 

집은 설거지가 되지 않은 주방, 정리되지 않은 옷, 늘 

쌓여있는 빨래가 있어요.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회

사에 와도 늘 일이 쌓여있으니까 끝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 (case 1)

주제묶음 4) 꿈에서 조차 자유롭지 않다

참여자들은 업무에서 벗어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들을 잊고 싶지만 꿈속까지 찾아오는 현장조사, 학대

받은 아이 모습 등으로 자는 동안에도 업무로부터 자유

롭지 못했다.

늘 생각이 나고 꿈에도 종종 나오고 제일 짜증나는 

꿈은 신고 받고 현장 가는 꿈이에요. … 사례아이 이름

을 꿈에서 듣는 경우도 있고요. (case 1)

현장조사팀에 있을 때는 아이들 조사하다보면 우는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보니 그런 것이 꿈에도 나

오더라고요. 꿈에도 현장조사를 하러가고 악몽 같은 것

도 꾸었어요. (case 6)

범주 6.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흔들림

주제묶음 1) 과거 받은 학대가 생각났다

참여자들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통해 자신의 어

린 시절이 떠올라 사례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적도 

있었고, 묵혀두었던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떠오르는 등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다.

나의 어린 시절에 같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

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칼을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

요.” 이러면 나도 어린 시절 아빠가 칼을 들어서 무서웠

던 적이 있으니까. …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힘들었어요. 현장 조사했을 때 두 달

간은 사례판단을 할 때 힘들었어요. (case 6)

어린 시절, 아버지의 훈계가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닐

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학대피해아동들을 지켜보면

서 내가 체벌 받았던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그때 좀 

더 온화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case 11)

주제묶음 2)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씩씩

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실제 

자신의 모습과 다른 괴리감을 느꼈고 정신적으로 피폐

해짐을 경험했다. 

감기에 걸려도,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도 학대피해아

동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늘 밝은 모습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case 4)

정신이 피폐해지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마음에 곰팡

이가 껴 있는 것 같아요. (case 2)

주제묶음 3) 미래의 더 나은 결혼과 양육을 꿈꿀 자신이 

없어지다

참여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생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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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신도 학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 

미래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설령 자신이 잘 키운다고 해도 아이가 험한 일을 

당할까 싶어 걱정하기도 했다.

일을 하며 학대받은 아이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case 8)

성학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아이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case 2)

범주 7. 물밑에서 숨 쉬려 애씀

주제묶음 1) 휴일에는 무조건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다

참여자들은 업무로 인한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 휴일

에는 무조건 관할 지역을 벗어나려 했다

저는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요. 이 지역을 벗

어나기만 해도 생각이 덜나요 그래서 무조건 당직 아닌 

날을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case 2)

평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말에 밖으로 놀러 

다녀요. (case 3)

주제묶음 2) 여가활동을 즐기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받고자 했으나 비싼 상담료에 대

한 부담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통해 분노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풀고자 했다. 

치료도 알아본 적 있는데 1회기에 7만원이라 너무 비

싸서 차라리 혼자 여행 다니면서 불순한 감정을 완화하

자 란 생각을 했습니다. (case 2)

주기적으로 놀이공원을 가는 거예요. 놀이공원 가면 엄청 

뛰어다녀요. 웃고 떠들고 놀이기구를 타면 에너지를 쏟으려고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 분노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죠. (case 1)

주제묶음 3) 지인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다

참여자들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인

들을 만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표출하기도 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직원들과 이

야기를 많이 하는 것. 끙끙 앓고 있기 보다는 문제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case 5)

사람들을 만나요 친한 간사님들이나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표출하는 것 같아요. 

(case 6)

주제묶음 4) 애써 보람을 찾으려 하다 

참여자들은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어야 하

는 이유를 쥐어짜듯 힘겹게 찾고자 했고, 스스로에게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합리화하며 애써 소진을 막아내

고 있었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

냥 ‘지금은 보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태 같기도 해요. 힘든데 뭔가 

계속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일은 끝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킨 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case 2)

일을 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단 생

각을 애써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소진되는 걸 조금이라

도 막을 수 있죠. 새벽에도 자다가 신고가 들어와도 ‘그
래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보람을 찾으면

서 일을 이어나가는 거죠. (case 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상담원들의 업무경험을 탐색하고자 2017년 6월부

터 9월까지 11명을 면담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하나

인 Colazzi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무경

력 3년 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경험은  

‘근무 전에 아동보호에 자신이 있었음’, ‘모든 학대에 노

출됨’, ‘긴장감 속에 삶’, ‘주변 사람들이 무정함’, ‘내 삶

과 상담원의 삶이 엉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흔들

림’, ‘물 밑에서 숨 쉬려 애씀’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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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사하기 전에 세상은 평화롭고 아이들은 예쁘게만 보

였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마음을 다해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학대현

장에서 적대적인 부모를 상대하며 갖은 욕설과 폭력 앞

에 노출되고 비참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점점 자

신의 일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아동진술받기와 아동의 진술번복으로 

빚어지는 부모와의 갈등, 현장조사를 부르는 신고전화

로 스트레스는 늘어갔고, 끝이 없는 업무량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흐름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

다. 자신의 주변상황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온 

힘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던 아동은 진술을 번복하고, 

가해부모는 제멋대로이고, 민원은 이어지고, 관련기관

들의 혹평은 늘어나기만 했다. 기관 안에서도, 밖에서

도 숨을 쉴 수 없는 상담원들은 업무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며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졌으며 꿈에서조

차 편히 쉴 수 없었다. 과거 학대받은 기억이 떠오르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껴야 했으며, 

미래에 꿈꾸었던 결혼생활에 불안한 마음조차 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쉬는 날이면 분노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몸부림 처야 했고, 비싼 상담료를 대신해서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으며, 

쥐어짜듯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마치 크게 숨 한 번 쉴 수 없는 학대라는 물속에서 가라

앉지 않기 위해 숨을 쉬는 것처럼.  

비록 본 연구가 표본이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문

제가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적어 참여자의 특

성을 자세히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입사와 동시

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초기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연구참여자들

은 기관 밖에서 생활했던 세계와 너무 다른 세상에 놀래

고, 긴장되고, 목적을 잃을 만큼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

게서 비상식적인 대우를 경험하면서 물 밑에 가라앉지 

않으려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동보

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업

무력의 저하와 이직, 사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Ko, 2010: 25). 하지만 전문인력의 교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아동보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사한 상담원들에

게 업무의 특성, 수행사례분석, 자기보호, 지지기반 구

축 등의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참여자들은 업무수행을 통해 예민해지고 무기력

해져 꿈에서 조차 쉬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업무가 분리

되지 못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학대 상

황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자

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라 보여진다. Kim & Choi(2012: 173-174)의 연구

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퇴직을 하지

만 이 후에도 업무수행 중 경험한 부정적인 일들이 그림

자로 남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업무수행에 

따른 영향이 기관을 벗어나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미치

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과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동료의 지

지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기도 하며 비슷한 상황

에 놓여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Kim & Choi, 2012: 175) 

외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도 욕설과 폭력에 방치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62.8%가 클라이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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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제공되는 안전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적대적

이고 흥분상태에 있는 현장에 무방비 상태로 투입되는 

것은 피해아동의 권리 이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에게 진술을 받고 법적 판결

을 준비하고, 민원에 대응하며, 사례관리와 예방교육까

지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동진술은 번복되고, 신

고의무자의 민원에 시달리고,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

임없이 반문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아

동학대보호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자와 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되어 있

는 기관들과도 협력수준이 매우 낮으며(Cho, et. al., 

201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실제 아동보호

의 모든 영역을 개입하는 데 기인한다(www.korea1391.

go.kr).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개입해

야 할 영역과 협업해야 할 모든 영역의 역할들이 보다 

명확하게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상담원들의 확

충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

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적은 인력으로 여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

관 상담원들은 아동 및 가족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업무

를 진행하기 어려워 신고접수와 상담에 업무가 치중되

는 경향이 있다(Park & Kim, 2008).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지역을 안배한 기관의 수와 인력의 증원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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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경험: 3년 이하 경력자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3년 이하의 상담원 11명을 대상

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수행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면담한 내용을 Colazzi의 현상학

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대졸 학력으로 사회복지 전공자이자 사회복지사 1급이

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의 진술과 31개의 주제묶음, 7개의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7개의 

범주는 ‘근무 전에 아동보호에 자신이 있었음’, ‘모든 학대에 노출됨’, ‘긴장감 속에 삶’, ‘주변 관계자

들은 무정함’, ‘내 삶과 상담원의 삶이 엉킴’, ‘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흔들림’, ‘물밑에서 숨쉬려 

애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개입해야 할 실천적, 정책

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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